
□ 질문의원 : 김덕균

  종합운동장 등 체육시설 공간에 입주되어 있는 각종 시설물 임

료를 차별 두는 이유와 비 리단체에 한 임 료 인하계획이 없는지?

  ( 답    변 )

    ○ 종합운동장 등 체육시설 건물 하부공간 일부에 공공단체  

수익업체가 유․무상으로 입주해 있음.

    ○ 체육시설내 공유재산 부료는 지방재정법과 공유재산 리조

례에 의해 산정하는 바, 수익업체는 재산평정가격산정 후 공개

경쟁 입찰을 통해 부료가 결정되고, 공용․공공용의 목 으로 

사용하는 재산의 경우 공유재산 리조례 제23조 규정에 의거 1

천분의 25, 기타 단체의 경우 1천분의 50으로 차등 용하고 

있음.

    ○ 그러나, 체육시설내 입주한 일부 단체가 법률에 근거 없이 무

상사용하고 있는 문제 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법률에 근거가 

없는 경우 유상으로 환토록 지난 4월 내부방침을 정하여 시

설 리공단에 통보한 바 있으며, 시설 리공단에서는 부료 징

수 차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로 6.25참 용사와 해병 부천시

연합회사무실 등 비 리단체에 하여는 최  요율인 1천분의 

25를 용하는 등 체육시설 임 리에 철 를 기해 나가겠음.


